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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
  이 계약은 유어라이프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

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(이하 

‘상조서비스’라 한다)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

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.

제2조 (회원의 가입)

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

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

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

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는 전자거래 또

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

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

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

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.

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

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(예:5,000)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

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.



제3조 (단체회원의 가입)

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

도 준용한다.

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

힘들거나,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

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.

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

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,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.

제4조 (철회권의 행사)

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단, 약

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

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

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

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,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

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

입금에 대해 연24%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.

제5조 (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)

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

부하여야 한다.

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,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.



   (예시)

상품금액 월납입금 납입회수

1,200,000원 20,000원 60회

2,160,000원 30,000원 72회

4,800,000원 50,000원 96회

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, 

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.

 ④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

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

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,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

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, 거래원장,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

다.

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 (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)

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,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

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   (예시) 전액 선납한 경우 상품금액의 (예:10)% 할인

         12개월분을 선납한 경우 1회 납입금의 (예:50)% 할인

 ②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

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   (예시) 회사방문,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 상품금액의 (예:5)% 할인



제7조 (비용의 추가부담)

 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아래 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

재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   (예시)

(예:120)만원 상품 : 가입 후 6개월 이내 행사시 : (예:30,000)원

제8조 (잔여 납부금의 납부)

 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

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 (주소변경 통보의무)

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

통보하여야 한다.

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, 회사는 종전에 

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.

제10조 (상조서비스의 이용)

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,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,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

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.

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

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

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



경할 수 있다.

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. 단, 회사가 납입금 범위 

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

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 (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)

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

경우,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

있다.

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

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.

제12조 (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)

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

으로 하며,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

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

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(상조서비스 제공지역 표시)

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

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
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

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

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

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(연6%)를 가산하여 반환하며, 지연 시 제14

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

제13조 (상조서비스의 내용)

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. 단, 

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,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

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

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

부한다.

제14조 (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)

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

수에 (  )%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지연

이자율은 연24%를 초과할 수 없다.

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

의 납부를 최고하고,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

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

청구할 수 있다.

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

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
제15조 (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)

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, 기타 관리

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

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 단,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

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



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.



< 해약환급금 산식 >  ☞【표준해약환급금(율)표 참조】

①정기형 상품의 경우

해약환급금= 납입금 누계- 관리비 누계- 모집수당 공제액

②부정기형 상품의 경우

해약환급금 = 납입금 누계 × 0.85

  정기형 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

  부정기형 상품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납입월수
  모집수당공제액=모집수당X0.75 + 모집수당X0.25X   ───────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납입기간 월수

 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

급금을 0으로 함

 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%로 하되, 50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

 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%로 하되,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,000

원을 초과할 수 없음

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

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

포함되지 아니한다.

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

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.

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

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

다.

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

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․회원본인 : 회원증서, 해약신청서

․대 리 인 : 회원증서, 위임장, 해약신청서



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

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회원지위의 양도․명의변경)

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

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

의무를 승계한다.

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․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(예:5,000원)를 

받을 수 있다.

제17조 (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)

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

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

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

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,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

해당은행에 제공한다.

제18조 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

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

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
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

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

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
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

제기하여야 한다.



회차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
모집수당 
공제액

해약환급금 환급률

1 30,000 1,500 270,750 0 0.0%
2 60,000 3,000 271,500 0 0.0%
3 90,000 4,500 272,250 0 0.0%
4 120,000 6,000 273,000 0 0.0%
5 150,000 7,500 273,750 0 0.0%
6 180,000 9,000 274,500 0 0.0%
7 210,000 10,500 275,250 0 0.0%
8 240,000 12,000 276,000 0 0.0%
9 270,000 13,500 276,750 0 0.0%
10 300,000 15,000 277,500 7,500 2.5%
11 330,000 16,500 278,250 35,250 10.7%
12 360,000 18,000 279,000 63,000 17.5%
13 390,000 19,500 279,750 90,750 23.3%
14 420,000 21,000 280,500 118,500 28.2%
15 450,000 22,500 281,250 146,250 32.5%
16 480,000 24,000 282,000 174,000 36.3%
17 510,000 25,500 282,750 201,750 39.6%
18 540,000 27,000 283,500 229,500 42.5%
19 570,000 28,500 284,250 257,250 45.1%
20 600,000 30,000 285,000 285,000 47.5%
21 630,000 31,500 285,750 312,750 49.6%
22 660,000 33,000 286,500 340,500 51.6%
23 690,000 34,500 287,250 368,250 53.4%
24 720,000 36,000 288,000 396,000 55.0%
25 750,000 37,500 288,750 423,750 56.5%
26 780,000 39,000 289,500 451,500 57.9%
27 810,000 40,500 290,250 479,250 59.2%
28 840,000 42,000 291,000 507,000 60.4%
29 870,000 43,500 291,750 534,750 61.5%
30 900,000 45,000 292,500 562,500 62.5%
31 930,000 46,500 293,250 590,250 63.5%
32 960,000 48,000 294,000 618,000 64.4%
33 990,000 49,500 294,750 645,750 65.2%
34 1,020,000 51,000 295,500 673,500 66.0%
35 1,050,000 52,500 296,250 701,250 66.8%
36 1,080,000 54,000 297,000 729,000 67.5%
37 1,110,000 55,500 297,750 756,750 68.2%

제15조 제2항 관련【표준해약환급금(율) 표】

납입회차 월회비 관리비 비율 모집수당 비율

120개월 30,000 5% 10%



38 1,140,000 57,000 298,500 784,500 68.8%
39 1,170,000 58,500 299,250 812,250 69.4%
40 1,200,000 60,000 300,000 840,000 70.0%
41 1,230,000 61,500 300,750 867,750 70.5%
42 1,260,000 63,000 301,500 895,500 71.1%
43 1,290,000 64,500 302,250 923,250 71.6%
44 1,320,000 66,000 303,000 951,000 72.0%
45 1,350,000 67,500 303,750 978,750 72.5%
46 1,380,000 69,000 304,500 1,006,500 72.9%
47 1,410,000 70,500 305,250 1,034,250 73.4%
48 1,440,000 72,000 306,000 1,062,000 73.8%
49 1,470,000 73,500 306,750 1,089,750 74.1%
50 1,500,000 75,000 307,500 1,117,500 74.5%
51 1,530,000 76,500 308,250 1,145,250 74.9%
52 1,560,000 78,000 309,000 1,173,000 75.2%
53 1,590,000 79,500 309,750 1,200,750 75.5%
54 1,620,000 81,000 310,500 1,228,500 75.8%
55 1,650,000 82,500 311,250 1,256,250 76.1%
56 1,680,000 84,000 312,000 1,284,000 76.4%
57 1,710,000 85,500 312,750 1,311,750 76.7%
58 1,740,000 87,000 313,500 1,339,500 77.0%
59 1,770,000 88,500 314,250 1,367,250 77.2%
60 1,800,000 90,000 315,000 1,395,000 77.5%
61 1,830,000 91,500 315,750 1,422,750 77.7%
62 1,860,000 93,000 316,500 1,450,500 78.0%
63 1,890,000 94,500 317,250 1,478,250 78.2%
64 1,920,000 96,000 318,000 1,506,000 78.4%
65 1,950,000 97,500 318,750 1,533,750 78.7%
66 1,980,000 99,000 319,500 1,561,500 78.9%
67 2,010,000 100,500 320,250 1,589,250 79.1%
68 2,040,000 102,000 321,000 1,617,000 79.3%
69 2,070,000 103,500 321,750 1,644,750 79.5%
70 2,100,000 105,000 322,500 1,672,500 79.6%
71 2,130,000 106,500 323,250 1,700,250 79.8%
72 2,160,000 108,000 324,000 1,728,000 80.0%
73 2,190,000 109,500 324,750 1,755,750 80.2%
74 2,220,000 111,000 325,500 1,783,500 80.3%
75 2,250,000 112,500 326,250 1,811,250 80.5%
76 2,280,000 114,000 327,000 1,839,000 80.7%
77 2,310,000 115,500 327,750 1,866,750 80.8%
78 2,340,000 117,000 328,500 1,894,500 81.0%
79 2,370,000 118,500 329,250 1,922,250 81.1%
80 2,400,000 120,000 330,000 1,950,000 81.3%
81 2,430,000 121,500 330,750 1,977,750 81.4%
82 2,460,000 123,000 331,500 2,005,500 81.5%
83 2,490,000 124,500 332,250 2,033,250 81.7%
84 2,520,000 126,000 333,000 2,061,000 81.8%



85 2,550,000 127,500 333,750 2,088,750 81.9%
86 2,580,000 129,000 334,500 2,116,500 82.0%
87 2,610,000 130,500 335,250 2,144,250 82.2%
88 2,640,000 132,000 336,000 2,172,000 82.3%
89 2,670,000 133,500 336,750 2,199,750 82.4%
90 2,700,000 135,000 337,500 2,227,500 82.5%
91 2,730,000 136,500 338,250 2,255,250 82.6%
92 2,760,000 138,000 339,000 2,283,000 82.7%
93 2,790,000 139,500 339,750 2,310,750 82.8%
94 2,820,000 141,000 340,500 2,338,500 82.9%
95 2,850,000 142,500 341,250 2,366,250 83.0%
96 2,880,000 144,000 342,000 2,394,000 83.1%
97 2,910,000 145,500 342,750 2,421,750 83.2%
98 2,940,000 147,000 343,500 2,449,500 83.3%
99 2,970,000 148,500 344,250 2,477,250 83.4%
100 3,000,000 150,000 345,000 2,505,000 83.5%
101 3,030,000 151,500 345,750 2,532,750 83.6%
102 3,060,000 153,000 346,500 2,560,500 83.7%
103 3,090,000 154,500 347,250 2,588,250 83.8%
104 3,120,000 156,000 348,000 2,616,000 83.8%
105 3,150,000 157,500 348,750 2,643,750 83.9%
106 3,180,000 159,000 349,500 2,671,500 84.0%
107 3,210,000 160,500 350,250 2,699,250 84.1%
108 3,240,000 162,000 351,000 2,727,000 84.2%
109 3,270,000 163,500 351,750 2,754,750 84.2%
110 3,300,000 165,000 352,500 2,782,500 84.3%
111 3,330,000 166,500 353,250 2,810,250 84.4%
112 3,360,000 168,000 354,000 2,838,000 84.5%
113 3,390,000 169,500 354,750 2,865,750 84.5%
114 3,420,000 171,000 355,500 2,893,500 84.6%
115 3,450,000 172,500 356,250 2,921,250 84.7%
116 3,480,000 174,000 357,000 2,949,000 84.7%
117 3,510,000 175,500 357,750 2,976,750 84.8%
118 3,540,000 177,000 358,500 3,004,500 84.9%
119 3,570,000 178,500 359,250 3,032,250 84.9%
120 3,600,000 180,000 360,000 3,060,000 85.0%


